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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역민에 

2개월간 수신료 면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0월 12일(수) 제5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역민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 8월 8일에서 8월 17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울, 경기, 강원, 충남의 일부 지역*과 지난 

9월 3일에서 9월 6일 한반도를 통과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경주시, 울산 울주군 및 경남 통영시·

거제시 일부 읍면**의 피해 지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용인시
(강원) 횡성군, 홍천군 (충남)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및 이재민 대피

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전기

요금이 감면되는 세대는 별도 신청없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받게 된다.

  재난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규정

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올해 3월 경북·강원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하는 등 2000년 이후 총 14차례 재난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통해 피해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피해복구를 지원해왔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끝.  

     


